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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안전동향

직류용 전기용품

안전관리 방안

전기통신제품안전과
02-509-7242

1. 직류용 전기용품 안전관리 방안

口 현황 및 문제점

o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전기용품 안전관리 

대상을 교류（AC）용 전기용품으로 한정하여 

안전인증제도를 운영

- 전기적 안전성 위주로 관리함에 따라, 화재 • 

감전 등의 위험도가 낮은 직류（DC）용 제품 

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

* 아답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직류용 제품은 아답터만 

안전 인증을 받도록 운영

o 인증을 기피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상 전기제 

품을 아답터 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

제조하는 사례 증가

- 직류용 전기제품 중 고전압을 사용하거나, 

히터 • 모터가 내장된 제품 등에 한정하여 

부분적 인 안전관리가 필요

＜아답터 사용구조로 생산하는 직류용 전기용품 사례＞

직류용 전기제품 안전관리 필요성

믹서 등 주방용 전 

기제 품

사용중 뚜껑을 열 경우 칼날회전 정지 기능, 모터 온 

도상승 등에 의한 상해 • 화재예방이 필요

전격살충기 （배드민턴 

모양 제품 등）

20KV2I 고압을 사용하므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 

전조치가 필요

전기담요 등 

전기매트류 화재 예방을 위해 발열선에 대한 온도제한• 내화성 

재질 사용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전기 찜질기, 

발보온기

공기청정기 오존발생량 규제 （0.05 ppm 이하）가 필요

* 위 사례와 유사한 인증기피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

□ 안전관리방안

o 교류용 전기용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안전 

관리대상 전기용품을 직류용 전기용품까지 

확대

- 아답터를 통해 직류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 

받는 직류용 전기제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

포함되도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

개정（2010년 7월1일부터 시행계획）

* 다만, 1차 ・ 2차 전지로 동작되는 제품과 자동차용품 등 

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적용대상 이외의 제품은「공산품 

안전관리법」에 따라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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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（안） ＞

현 행 개 정（안）

제3조（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） 

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공급되는 

교류전원이 50V~ 1,000V 에서 사용되 

는 것

제3조（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） 

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공급되는 

교류전원이 50V~ 1,000V 에서 사용되 

는 것（직류전원장치에 연결하여 사용

하는 전기용품을 포함한다.）

＜자율안전확인 신고절차＞

제품시험 I O I 자율안전확인 신고 I

2.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현황

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• 감전 등의 안전사고 

예방을 위해, 교류용 전기용품 148종을 안전관 

리대상으로 지정하고,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 

성 검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

- 법적근거 : 전기용품안전관리법（1974년 제정, 

34년간 운영）

I 기술표준 2009. 6

□「안전 인 증제 도」와「자율안전 확인제 도」 

병행 운영중

① 주요 전기용품 148종 중 危害수준이 높은 

53종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지정하고, 안전인 

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

- 안전인증기관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, 정기 

검사（안전인증 후 연 1회 제품시험+공장심사 

를 실시）를 실시

* 안전인증기관 : 전기전자시험연구원, 산업기술시험원 , 

전자파연구원

＜안전인증절차＞

[ 제품시험 ] 이 공장심사 I 이 인증서발급 I 이정기검사연 헤

기술표준

② 나머지 危害수준이 낮은 95종은 자율안전 

확인대상으로 지정

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기 

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만판매를 허용


